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○ 현행 조례의 자전거대여소 이용료 범위 내에서도 1인승과 2인승 자전거

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그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함.

2. 주요 골자

◦ 자전거대여소의 이용료 범위 중 1인승과 2인승 이용료 범위를 현행대로 하고,

기타 이용료는 소폭 하향 조정함(안 별표2 제6호 유희시설 자전거대여소 란).

3. 참고사항 : 생 략

의안

번호
관련

1829

제출년월일 : 2024년 6월 13일

제 안 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별표 2 제6호 유희시설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자전거대여소

1시간 기준

 · 1인승

 · 2인승

 · 다인승

 · 전기동력

 · 기타

추가요금(10분당)

 · 1인승

 · 2인승

 · 다인승

 · 전기동력

 · 기타

2,700~3,800원

5,400~7,600원

15,000~22,000원

8,000~11,000원

4,000~6,000원

500~700원

1,000~1,500원

2,500~3,500원

1,300~1,800원

1,000~1,500원

레이싱경기장, 
MTB 경기장, 
익스트림장

1회당(4시간 기준)

 · 단체독점사용
45,000~54,000원

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
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

구  
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캠핑
장

캠핑
장 

1면당
(1박 기준) 13,000~25,000원 입장료

는 
징수할 

수 
없고, 

그 밖의 
시설 

이용료
를 

징수하
고자 할 
때에는 
규칙으

로 
정하여 
징수한

다.

글램
핑장 

1면당
(1박 기준) 80,000~120,000원

캠프
시설 

개소당(바비
큐, 

캠프파이어 
등)

5,000~20,000원

강변 
물놀
이장

 어린이( 6～12세) 
 청소년(13～18세) 
 성  인(19세이상)

1,000~1,500원
1,500~3,000원
3,000~3,200원

수영
장

어린이( 6～12세) 
청소년(13～18세) 
성  인(19세이상)

2,700~3,800원
3,600~5,100원
4,500~6,400원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
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

구  
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캠핑
장

캠핑
장 

1면당
(1박 기준) 13,000~25,000원 입장료

는 
징수할 

수 
없고, 

그 밖의 
시설 

이용료
를 

징수하
고자 할 
때에는 
규칙으

로 
정하여 
징수한

다.

글램
핑장 

1면당
(1박 기준) 80,000~120,000원

캠프
시설 

개소당(바비
큐, 

캠프파이어 
등)

5,000~20,000원

강변 
물놀
이장

어린이( 6～12세) 
청소년(13～18세) 
성 인(19세 이상)

1,000~1,500원
1,500~3,000원
3,000~3,200원

수영
장

어린이( 6～12세) 
청소년(13～18세) 
성 인(19세 이상)

2,700~3,800원
3,600~5,100원
4,500~6,400원

숙박
시설
(전망
호텔)

1박
(4인 이하 기준) 345,000~500,000원

극성수
기(세계 

불꽃 
축제 

등) 시 
이용료

는 
100만원 
범위에

서 
시장이 
별도로 
정할 수 
있다.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
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 (개정안과 같음)

6. 유희시설 6. 유희시설 6. 유희시설

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
고

자전거
대여소

1시간 기준
 · 1인승
 · 2인승
 · 기타
추가요금
(15분당)

 · 1인승
 · 2인승
 · 기타

2,700~3,800원
5,400~7,600원
4,000~5,000원

500~700원
1,000~1,500원
1,000~1,500원

레이싱
경기장, 
MTB 

경기장, 
익스트
림장

1회당
(4시간 기준)
·단체독점사용

45,000~54,000원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
고

자전거
대여소

1시간 기준
 · 1인승
 · 2인승
 · 다인승
 · 전기동력
 · 기타

추가요금
(10분당)

 · 1인승
 · 2인승
 · 다인승
 · 전기동력
 · 기타

3,500~5,000원
7,000~10,000원

15,000~22,000원
8,000~11,000원
6,000~7,500원

500~700원
1,000~1,500원
2,500~3,500원
1,300~1,800원
1,000~1,500원

레이싱
경기장, 
MTB 

경기장, 
익스트
림장

1회당
(4시간 기준)
 ·단체독점사용

45,000~54,000원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
고

자전거
대여소

1시간 기준
 · 1인승
 · 2인승
 · 다인승
 · 전기동력
 · 기타
추가요금
(10분당)

 · 1인승
 · 2인승
 · 다인승
 · 전기동력
 · 기타

2,700~3,800원
5,400~7,600원

15,000~22,000원
8,000~11,000원
4,000~6,000원

500~700원
1,000~1,500원
2,500~3,500원
1,300~1,800원
1,000~1,500원

레이싱
경기장, 
MTB 

경기장, 
익스트
림장

1회당
(4시간 기준)
·단체독점사용

45,000~54,000원

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

한다.

별표 2 제3호 휴양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2 제6호 유희시설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캠핑장

캠핑장 1면당(1박 기준) 13,000~25,000원
입장료는 징수할 수 
없고, 그 밖의 시설 

이용료를 징수하고자 
할 때에는 규칙으로 
정하여 징수한다.

글램핑장 1면당(1박 기준) 80,000~120,000원

캠프시설 개소당(바비큐, 
캠프파이어 등) 5,000~20,000원

강변 물놀이장
어린이( 6~12세) 
청소년(13~18세) 
성 인(19세 이상)

1,000~1,500원
1,500~3,000원
3,000~3,200원

수영장
어린이( 6~12세) 
청소년(13~18세) 
성 인(19세 이상)

2,700~3,800원
3,600~5,100원
4,500~6,400원

숙박시설
(전망호텔) 1박(4인 이하 기준) 345,000~500,000원

극성수기(세계 불꽃 
축제 등) 시 

이용료는 100만원 
범위에서 시장이 
별도로 정할 수 

있다.

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6. 유희시설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자전거대여소

1시간 기준

 · 1인승

 · 2인승

 · 다인승

 · 전기동력

 · 기타

추가요금(10분당)

 · 1인승

 · 2인승

 · 다인승

 · 전기동력

 · 기타

2,700~3,800원

5,400~7,600원

15,000~22,000원

8,000~11,000원

4,000~6,000원

500~700원

1,000~1,500원

2,500~3,500원

1,300~1,800원

1,000~1,500원

레이싱경기장, 
MTB 경기장, 
익스트림장

1회당(4시간 기준)

 · 단체독점사용
45,000~54,000원

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캠핑장

캠핑장 1면당(1박 기준) 13,000~25,000원 입장료는 
징수할 수 
없고, 그 

밖의 시설 
이용료를 

징수하고자 
할 때에는 
규칙으로 
정하여 

징수한다.

글램핑장 1면당(1박 기준) 80,000~120,000원

캠프시설 개소당(바비큐, 
캠프파이어 등) 5,000~20,000원

강변 
물놀이장

 어린이( 6～12세) 
 청소년(13～18세) 
 성  인(19세이상)

1,000~1,500원
1,500~3,000원
3,000~3,200원

수영장
 어린이(6～12세) 
 청소년(13～18세) 
 성  인(19세이상)

2,700~3,800원
3,600~5,100원
4,500~6,400원

[별표 2] 공원이용시설 이용료(제14조 관련)

3. 휴양시설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캠핑장

캠핑장 1면당(1박 기준) 13,000~25,000원 입장료는 
징수할 수 
없고, 그 

밖의 시설 
이용료를 

징수하고자 
할 때에는 
규칙으로 
정하여 

징수한다.

글램핑장 1면당(1박 기준) 80,000~120,000원

캠프시설 개소당(바비큐, 
캠프파이어 등) 5,000~20,000원

강변 
물놀이장

어린이( 6～12세) 
청소년(13～18세) 
성 인(19세 이상)

1,000~1,500원
1,500~3,000원
3,000~3,200원

수영장
어린이( 6～12세) 
청소년(13～18세) 
성 인(19세 이상)

2,700~3,800원
3,600~5,100원
4,500~6,400원

숙박시설
(전망호텔) 1박(4인 이하 기준) 345,000~500,000원

극성수기(세
계 불꽃 축제 

등) 시 
이용료는 
100만원 
범위에서 
시장이 

별도로 정할 
수 있다.

6. 유희시설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자전거대여소

1시간 기준
 · 1인승
 · 2인승
 · 기타
추가요금(15분당)
 · 1인승
 · 2인승
 · 기타

2,700~3,800원
5,400~7,600원
4,000~5,000원

500~700원
1,000~1,500원
1,000~1,500원

레이싱경기장, 
MTB 경기장, 
익스트림장

1회당(4시간기준)
 · 단체독점사용 45,000~54,000원

6. 유희시설

구  분 기 준 및 이 용 료 비  고

자전거대여소

1시간 기준
 · 1인승
 · 2인승
 · 다인승
 · 전기동력
 · 기타
추가요금(10분당)
 · 1인승
 · 2인승
 · 다인승
 · 전기동력
 · 기타

2,700~3,800원
5,400~7,600원

15,000~22,000원
8,000~11,000원
4,000~6,000원

500~700원
1,000~1,500원
2,500~3,500원
1,300~1,800원
1,000~1,500원

레이싱경기장, 
MTB 경기장, 
익스트림장

1회당(4시간 기준)
 · 단체독점사용 45,000~54,000원


